포스텍-가톨릭대 의생명공학연구원 운영세칙 신구대비표 (2022.08.01 개정)
	현행
	개정(안)
	비고

	‘붙임2’ 공간 배정 및 사용료 부과 기준
1. 배정 기준: 양교 연구팀은 연구과제의 간접비 기여분에 비례하여 배정하고, 외부 기관 및 기업은 공간사용료를 부과하여 배정함(단, 외부 기관 및 기업의 공간사용료는 매2년마다 5% 인상). 
가. 양교 연구팀
	사업구분
	공동실험실
	연구·행정실

	Flagship Project
	1unit/연구비5천만원
	1팀당 2실 무상제공(양교 각 1실)

	Star Project
	
	1팀당 1실 무상제공
연구비10억이상팀 1팀당 2실 무상제공

	공동연구팀지원사업 및 그 외 연구팀
	
	연구비 5억이상팀 1팀당 1실 무상제공
연구비10억이상팀 1팀당 2실 무상제공


※ 공동연구팀 입주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비 기준을 별도의 조정이 있을 때까지 60%로 감액하여 적용하고, 양교 간접비율 계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과제는 양교 간접비율 계상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함.
	‘붙임2’ 공간 배정 및 사용료 부과 기준
1. 배정 기준: 양교 연구팀은 연구과제의 간접비 기여분에 비례하여 배정하고, 외부 기관 및 기업은 공간사용료를 부과하여 배정함(단, 외부 기관 및 기업의 공간사용료는 매2년마다 5% 인상). 
가. 양교 연구팀
	사업구분
	실험실
	사무실

	Flagship Project
	1unit/연구비5천만원
	1팀당 2실 무상제공(양교 각 1실)

	Star Project
	
	1팀당 1실 무상제공
연구비10억이상팀 1팀당 2실 무상제공

	공동연구팀지원사업 및 그 외 연구팀
	
	연구비 5억이상팀 1팀당 1실 무상제공
연구비10억이상팀 1팀당 2실 무상제공


※ 공동연구팀 입주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비 기준을 별도의 조정이 있을 때까지 80%로 적용하고, 양교 간접비율 계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연구과제의 연구비는 간접비를 양교 간접비율 계상기준으로 역계산하여 산정한 후 적용함.
	




용어 통일 및 간소화







연구비 기준 상향 조정 및 연구비 산정 방법 설명 명확화

	나. 외부 기관 및 기업
(<신설>, 부가세 별도)
	구분
	실험실
	연구·행정실

	기관
(기업)
	내부교수 기준의 1.5배 부과
(1bench: 661,500원/월, 평당 120,000원/월)
	단지 내 수준 사용료 부과
월 126,000원/평

	
	연구ㆍ행정실은 실험실 3unit 이상 사용 시 1실 배정 가능하고, 추가 요청 시에는 따로 논의하여 정함



	나. 외부 기관 및 기업
(2019년 기준, 부가세 별도)
	구분
	실험실
	사무실

	기관
(기업)
	내부교수 기준의 1.5배 부과
(1bench: 661,500원/월, 평당 126,000원/월)
	단지 내 수준 사용료 부과
월 126,000원/평

	
	사무실은 실험실 3unit 이상 사용 시 1실 배정 가능하고, 추가 요청 시에는 따로 논의하여 정함



	매2년마다 인상에 대한 기준년도 명시

오기 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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